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(정신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

상 및 사회복귀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자매정신요양원 입소자 정원 : 270명

○ 사업내용 :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(국비 90%, 시비 10%)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입소자 중 수급권자에게 지원

○ 사업위치 : 관내 정신요양시설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2021.1.1-12.31 연내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517,444 0 517,444

국고보조금 465,700 0 465,70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51,744 0 51,744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21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506,895 500,347 484,048 471,797 461,915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기여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자매정신요양원 입소자 정원 : 270명, 종사자 : 39명

○ 사업내용 :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(입소자 관리운영비, 종사자 인건비 등) 지원 (국비 70%, 구비 30%)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

○ 사업위치 : 관내 정신요양시설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2021.1.1-12.31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,406,684 0 2,406,684

국고보조금 1,684,679 0 1,684,679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722,005 0 722,005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620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2,243,964 2,260,876 2,289,025 2,361,564 2,450,836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도모

만성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

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총사업비 182,440천원

○ 사업내용 :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

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(아동청소년, 성인,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,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, 자살예방사

업)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장림번영로 41(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)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

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

정신장애인 편견 인식 개선 사업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82,440 0 182,44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91,220 0 91,22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45,610 0 45,61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45,610 0 45,61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92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265,849 182,020 312,000 352,600 182,44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도모

만성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

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총사업비 : 302,400천원

○ 사업내용 :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비 지원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장림번영로 41(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)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합 정신건강증진

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

정신장애인 편견 인식 개선 사업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79,900 0 179,9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89,950 0 89,95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44,975 0 44,975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44,975 0 44,975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60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0 0 302,4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 후생 증진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총 사업비 10,800천원

○ 사업내용 : 종사자 가족수당 등 복지 수당 지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시비 100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(사하구정신건강증진센터)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정신보건법 제13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 후생 수당 지급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0,800 0 10,8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0,800 0 10,8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9,9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10,800 11,400 15,450 19,800 27,9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교육, 캠페인, 정신건강 상담, 사례관리,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

조성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총 사업비: 35,000천원

○ 사업내용 :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비 지원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 41)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예산편성, 기관 지도 및 감독,

교육, 캠페인, 정신건강 상담, 사례관리, 집단 프로그램 등 추진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31,785 0 31,785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21,190 0 21,19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0,595 0 10,595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31,785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0 0 35,0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교육, 캠페인, 집단 프로그램,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고위험군의 사례관리를

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총사업비 40,720천원

○ 사업내용 : 고위험군 사례관리

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진행

캠페인 등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

○ 지원형태 : 민간보조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50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(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)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일반상담 및 사례관리 실시

정신건강증진 캠페인 실시

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진행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30,540 0 30,54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5,270 0 15,27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5,270 0 15,27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8,324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50,000 50,000 40,720 40,72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, 상담,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통

합을 도모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총사업비 51,970천원

○ 사업내용 : 아동 청소년 시기별 정신건강 문제 상담

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실시

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 네트워트 구축

○ 지원형태 : 민간보조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50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 41)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 및 위험군 등록관리

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

정신건강 홍보 및 캠페인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51,970 0 51,97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25,985 0 25,985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25,985 0 25,985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6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50,000 50,000 50,900 51,97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,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총사업비 9,000천원

○ 사업내용 :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,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시비 100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(사하구정신건강증진센터)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
중증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0,000 0 10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0,000 0 10,0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4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10,000 10,000 10,000 10,000 9,0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(정신건강복지센터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분절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총 160,000천원

○ 사업내용 :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,

정신건강고위험군 지원,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, 정신건강 인식개선,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,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국비50%, 시비25%, 구비25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예산편성

기관 지도 및 감독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60,000 0 60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40,000 0 40,0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20,000 0 20,0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60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0 0 163,2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 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정신건강심의(심사)위원회 운영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정신보건관련 위원회 운영, 정신보건관련 위기개입 활동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총 사업비 7,500 천원

○ 사업내용 : 정신보건관련 위원회 운영

정신보건관련 위기개입 활동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

정신보건관련 위기상황 발생 시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하신번영로127번길2, 사하구 보건소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53, 54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매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8,400 0 8,4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8,400 0 8,40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,1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3,500 4,336 4,15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통합건강증진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

체감도 향상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지역주민

○ 사업내용 : 임산부 영유아건강과리사업, 아동청소년건강관리사업, 성인건강관리사업, 노인건강관리사업,

구강건강관리사업, 영양플러스 사업 등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관내 지역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328,680 0 328,68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64,340 0 164,34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82,170 0 82,17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82,170 0 82,17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80,325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454,404 416,413 355,014 322,428 293,514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운영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,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전반적 이해, 활

용방안 학습 추진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기관별 1명

1인당 교육비 2,94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
○ 사업내용 : 정부 정책방향,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전반적 이해, 활용방안 학습 추진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50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만성질환예방관리 관련 지침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2021년 4월~11월(중앙 및 권역교육 운영)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,940 0 2,94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,470 0 1,47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,470 0 1,47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0 2,940 2,94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모바일 헬스케어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ICT를 활용한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구민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

○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4년12월31일

○ 총사업비 : 316,000 천원

○ 사업규모 : 지역주민 100여명

○ 사업내용 : 모바일 기반, 건강위험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관내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보건복지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76,400 0 76,4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38,200 0 38,2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9,100 0 19,1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19,100 0 19,10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8,05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0 0 29,997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○지역사회중심 금연환경조성

- 법령이행 실태점검, 지자체 금연 조례 제정

-지역사회중심 포괄적 금연 사업 추진

-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

○시행주체-사하구

○지원형태-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하신중앙로 185 (신평동)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, 제9조

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

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금연환경 조성 및 조례 지정

법령이행 실태점검

금연클리닉 운영 확대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33,090 0 233,09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16,545 0 116,545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58,273 0 58,273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58,272 0 58,272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56,989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278,651 338,246 291,165 271,702 166,628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하고 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

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, 지역 중심의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를 표준화하여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기금 50%, 구비 50%

○ 사업내용 : - 건강조사 : 사하구민의 건강행태, 만성질환 유병과 삶의 질 등 면접조사 및 신체계측(키, 몸무게, 혈압)

수행

- 건강통계 : 조사자료 분석을 통한 통계 생산 및 통계집 발간

○ 지원형태 : 민간보조

○ 지원조건 : 기금 50%, 구비 50%

○ 사업위치 : 위탁기관 :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
○ 추진경위 :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 건강통계 부재

○ 추진계획 :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단위 건강통계 산출 및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

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69,542 0 69,542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34,771 0 34,771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34,771 0 34,771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50,3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46,997 45,670 54,148 62,632 69,542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증진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증진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지역사회 주민 건강서비스 제공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구비100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국민건강증진법제6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2019.01.01.~2019.12.31.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700 0 7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700 0 70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5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1,610 543 303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건강도시 조성 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보건의료취약마을에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적 건강마을 실현,

주민 주도의 건강공동체 형성을 통해 취약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사하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420,000천원(시비 50%, 구비50%)

○ 사업내용 : 주민 참여 건강마을 계획 수립

민관 협력 건강프로그램 운영, 상시 건강상담

주민 역량강화 교육, 건강리더자 양성

주민 주도적 취약주민 지역자원 연계, 문제해결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괴정2동, 괴정3동, 신평1동, 장림1동, 감천2동,구평동, 다대동 등 지역주민

○ 사업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, 괴정3동, 신평1동, 장림1동, 감천2동, 구평동, 다대동

○ 시행주체 : 부산광역시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4조

○ 추진경위 : 보건의료취약마을에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적 건강마을 실현을 위해 마을건강센터 운영

○ 추진계획 : 마을건강센터 활성화 및 주민조직화 확대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34,000 0 234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17,000 0 117,0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117,000 0 117,00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64,633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26,298 176,622 255,570 276,044 391,084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건강지표 향상 도모

○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1년12월31일

○ 총사업비 : 90,000 천원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

○ 사업위치 : 다대1동 행정복지타운 내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2019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(공모사업)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2020년 1~12월 설치 공사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90,000 120,833 210,833

국고보조금 60,000 0 60,00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5,000 65,669 80,669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15,000 55,163 70,163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10,833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0 1,062,182 220,049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주도적 건강마을 실현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건강생활지원센터 797㎡ (지상 3,4층)

○ 사업내용 : 걷기 특화사업, 만성질환 예방관리, 신체활동,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, 주민 건강동아리 운영 등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공모사업 (설치비, 장비비 지원)

○ 사업위치 : 다대행정복지타운 내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

○ 추진경위 : 2019년 공모사업

○ 추진계획 : 2021년 1월 개소

2021년 1~12월 사업 운영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5,000 0 25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25,000 0 25,00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9,51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방문건강관리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,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 50%, 시 25%, 구 25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11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지역담당제 운영

대상자 군 분류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95,722 0 295,722

국고보조금 147,861 0 147,861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73,931 0 73,931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73,930 0 73,93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05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34,285 57,174 252,733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보건소 대도시 방문건강관리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방문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시비30%, 구비70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, 지역보건법 제11조,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, 건강관리서비스 제공, 보건소 내외자원

연계등 건강증진서비스 실시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46,200 0 46,2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3,860 0 13,86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32,340 0 32,34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30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34,423 46,200 39,229 39,230 34,119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국가 정책사업

○ 사업내용 : 저소득가정에 자녀출산시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파견 및 파견비용 지원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지특70%, 시비15%, 구비15%

○ 사업위치 : 보건소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

○ 추진경위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

을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

○ 추진계획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

제공기관 관리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322,300 0 322,3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225,610 0 225,61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48,345 0 48,345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48,345 0 48,345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322,3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315,376 322,300 344,000 497,000 836,286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예외지원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둘째아 이상 분만가정의 30%~50%까지 확대 지원

○ 사업내용 : 사하구 거주1년 이상 둘째아 이상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구비 100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

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8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

○ 추진경위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

을 경감

○ 추진계획 :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과 협의 및 관련 조례 제정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선정

제공기관 관리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70,000 0 70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70,000 0 70,00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70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0 34,000 70,0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

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1인당 최고금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(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)

시행주체 : 사하구

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, 제10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고위험 임산부 임신,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

(산부인과,소아과 의료기관, 조산원,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및 분만관련 인프라 활용)

고위험 임산부 신청서 작성 후 의료비 지원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53,400 0 53,4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26,700 0 26,7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3,350 0 13,35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13,350 0 13,35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3,35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58,693 31,380 38,265 34,387 27,888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,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

청소년 산모와 태아의건강증진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4,800천원

○ 사업내용 :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,출산 관련 의료비 바우처 지원

시행주체 : 사하구

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사회보장정보원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,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0조, 제11조 및 제28조, 사회서

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, 제8조의2, 국민행복카드 통합관리 운영관리 사업 계약

제2조 및 제3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청소년산모 임신,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

(산부인과,소아과 의료기관, 조산원,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및 분만관련 인프라 활용)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3,600 0 3,6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,800 0 1,8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900 0 9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900 0 90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3,6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14,400 7,200 6,960 4,8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모자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약 6개월 기간제근로자 채용

○ 사업내용 : 모자보건사업

-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, 임산부 등록관리, 예비맘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관내 임산부, 영유아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(사하구 하신번영로127번길 2)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 3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4,000 0 14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7,000 0 7,0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3,500 0 3,5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3,500 0 3,50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7,67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11,815 12,873 13,176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, 에방접종, 검진(검사) 등 의무기록 유지, 양육에 대

한 필수,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국가 정책사업

○ 사업내용 : 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배포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보건소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및 동법 제9조(모자보건수첩의 발급)

○ 추진경위 : 민간 병의원 및 분유회사 등에서 모자보건수첩을 제작 보급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정보

의 객관성 확보 부족 및 건강기록 단절로 임산부 및 영유아 체계적인 건강관리 미흡

○ 추진계획 : 산전 진찰 보험급여 및 6세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, 예방접종 사업 등과 연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활용

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도모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,440 0 2,44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,220 0 1,22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610 0 61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610 0 61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,44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2,444 2,440 2,42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통한 모아 건강증진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2,220천원

○ 사업내용 : 각종 자료 제작 및 모자보건사업 관련 운영물품 등 구입

시행주체 : 사하구

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관내 주민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

○ 추진경위 : 모자보건 관련 사업 추진

○ 추진계획 : 모자보건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서식 제작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물품 등 구입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,220 0 2,22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2,220 0 2,22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904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6,428 16,220 3,800 4,120 1,705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, 사회부적응 등의

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23,964천원

○ 사업내용 :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

시행주체 : 사하구

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- 공통)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(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무관)

- 난청검사비: 외래 검사 등으로 본인부담금 발생 시

- 보청기: 만 3세 미만 청각장애를 진단받지 않은 양측성 난청 영유아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
○ 추진경위 : 07~08년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09년부터 전국 단위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실시

09년부터 저소득층(최저생계비 120% 이하) 대상으로 지원하다가 점차 지원범위 확대 시행

18년 10월 난청선별검사 2종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기준 변경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

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
19년부터 보청기 지원 사업 추가 시행

○ 추진계획 : 선천성 난청조기진단사업 홍보

난청확진 환아 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수행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3,964 0 23,964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1,982 0 11,982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5,991 0 5,991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5,991 0 5,991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5,991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302,096 12,420 11,238 415 1,64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

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36,152천원

○ 사업내용 :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질환 특성에 따른 환아 정밀검사비, 의료비,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

시행주체 : 사하구

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- 검사비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 중 외래 검사 등으로 본인부담금 발생 시

- 환아관리: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아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
○ 추진경위 : 91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검사비 지원,

97년부터 당해 연도에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대사이상검사 확대 실시,

2018년 10월부터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

기준 변경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
2019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대상이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

○ 추진계획 :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 홍보

대사이상 유소견 대상자 관리 및 사업 안내

확진 시 보건소 환아 등록 후 만 19세 미만까지 관리 및 지원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36,152 0 36,152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8,076 0 18,076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9,038 0 9,038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9,038 0 9,038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2,056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53,549 47,626 31,374 31,001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

치료 포기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 예방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80,480천원

○ 사업내용 : 최고 1인당 1,5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(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)

시행주체 : 사하구

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

(둘째아 이상 출산 시 소득기준 무관)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
○ 추진경위 : 99년 모자보건법 개정, 00년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

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의료비 차이가 극심함을 감안, 05년부터 체중별 의료비지원 등 실시

16년 10월 신생아 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 항목 급여화 추진 및 18년 1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조정

○ 추진계획 :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 관리 및 지원사업 안내

미숙아 등 출생신고 접수받고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

관리방안계획 수립 및 의료비 지원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80,480 0 80,48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40,240 0 40,24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20,120 0 20,12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20,120 0 20,12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0,126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81,429 57,227 40,595 48,849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저소득층의 임신,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233,800천원

○ 사업내용 :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,000원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6,000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

시행주체 : 사하구

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수급가구,

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 출산 가구

*조제분유: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 질병,사망 등으로 모유수유 불가능 또는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대상

등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
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

○ 추진경위 : 대선 공약으로 선정(12.12월),

15.10.30. 사업 시행,

16년 지원단가 인상,

17년 기저귀 지원 사업기간(생후0~24개월) 확대 및 아동복지시설,공동생활가정,가정위탁, 부자 및 조손가정

대상 조제분유 지원 추가

18년 조제분유 지원대상 추가(산모 의식불명, 영아 입양가정 등)

19년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

20년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 확대 지원

○ 추진계획 :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

관리계획 수립 후 자격확인 등 수급자 관리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33,800 0 233,800



국고보조금 116,900 0 116,90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58,450 0 58,45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58,450 0 58,45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33,8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264,328 392,360 311,844 233,800 300,016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난임시술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

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국가 정책사업

○ 사업내용 : 체외수정,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보건소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

○ 추진경위 :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적 책임 요구 증대

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 필요

○ 추진계획 : 지원신청 접수 상담 및 지원대상자 선정, 의료비 지급, 홍보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2,464 0 12,464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6,232 0 6,232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3,116 0 3,116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3,116 0 3,116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2,464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562,669 13,713 212,000 304,0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한방난임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 유도 및 출산율 향상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지방계획 정책사업

○ 사업내용 : 난임 판정을 받은 가정에게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실시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시비 100%

○ 사업위치 : 부산시한의사회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

○ 추진경위 : 여성친화적인 한방접목 난임 시술로 저출산 극복 국가정책 실현

획일화된 양의학 난임시술 대안 마련 근거 중심의 사업추진

○ 추진계획 : 한방난임사업 계획 수립 (한의사회)

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

사업 참가 한의원 선정 및 교육

사업 성가대회 개최 등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0,700 0 20,7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20,700 0 20,7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22,179 12,885 14,563 15,145 7,941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국가암관리사업(암검진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

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것을 목적으로 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815,934천원

○ 사업내용 : 6대암검진 :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기금50% 시비50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11조, 제6조

○ 추진경위 : 2016년도에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을 전체 20세로 확대실시

2019년 8월부터 폐암검진 시행

○ 추진계획 :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350,880 0 350,88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75,440 0 175,44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75,440 0 175,44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75,44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664,642 340,880 519,000 815,934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국가암관리사업(암홍보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,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

인한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15,500천원

○ 사업내용 : 6대암검진 :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기금50%, 시비50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11조,제6조

○ 추진경위 : 2016년도에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을 전체 20세로 확대 실시

2019년 8월부터 폐암검진 시행

○ 추진계획 :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0,000 0 10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5,000 0 5,0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5,000 0 5,0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359,652 7,369 8,973 10,105 15,148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(암환자의료비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증대

○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5년12월31일

○ 총사업비 : 3,000,000 천원

○ 사업규모 : 580,000천원

○ 사업내용 :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

-소아암

-성인(의료수급권자 : 모든암종/건강보험가입자 : 5대암/폐암:건강보험료 적합시)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기금50%, 시비25%, 구비25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2조,제13조,제9조,제10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증대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600,072 0 600,072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300,036 0 300,036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50,018 0 150,018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150,018 0 150,018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480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441,280 501,440 480,072 600,072 520,0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(재가암환자관리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,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

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, 가족 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 감소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보건소 등록된 재가암환자에게 식사보조식품,영양제등 지원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25%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3조, 암관리법 제12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재가암환자 등록관리,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, 영양제 등 물품 제공,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연

계 등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6,288 0 16,288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8,144 0 8,144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4,072 0 4,072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4,072 0 4,072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6,288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18,592 14,100 13,000 16,288 19,24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암검진 바우처 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저소득층의 위, 대장, 유방암 검진 시 발생되는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높여 암으

로 인한 사망률 감소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52,000천원(시비100%) : 암검진비급여비용 검진비지원 50,800천원, 홍보비 2,000천원

○ 사업내용 : - 위 암 : 위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(비급여) 50천원 지원

- 대장암 : 1차검사(분변잠혈검사) 후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시 수면비용(비급여) 50천원 지원

- 유방암 : 유방촬영술후 유소견자의 유방초음파 비용 80천원 지원

▷ 『2018년 국가 암 검진 사업안내』에 따라 유방암 검진 판정기준이“ 유방암의심” ,

“ 판정유보” 일 경우에 한해 유방초음파 비용 지원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시비100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의료급여법 제5조(보장기관), 암관리법 제3조(국가 등 의무)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-직접 대상자와 유선통화로 사업안내

-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수검독려 문자전송 및 지역언론 활용을 통한홍보 시행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48,800 0 48,8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48,800 0 48,8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6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30,900 61,000 59,77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보건소 암 관리사업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암검진유도 및 암치료로 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14,750천원

○ 사업내용 : 암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안내 및 유소견자 관리를 위해 암관리사업 전산요원 사역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시비50%, 구비50%

○ 사업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27번길2 (사하구 보건소)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보건위생과-6720(07.3.6)

○ 추진경위 : 암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안내 및 유소견자 관리를 위해 암관리사업 전산요원 사역

○ 추진계획 : 암검진유도 및 암치료로 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 도모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4,750 0 14,75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7,375 0 7,375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7,375 0 7,375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6,3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14,000 14,750 14,750 14,750 14,75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고혈압,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675,000천원

○ 사업내용 :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

심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13개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1,2차 검진실시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

○ 사업위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,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법 시행령

제25조, 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

○ 추진경위 : 검진률 향상을 위한 수검독려 및 홍보 시행

○ 추진계획 : -직접 대상자와 유선통화로 수검안내

-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수검독려 문자전송 및 지역언론 활용을 통한 홍보 시행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67,500 0 67,5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54,000 0 54,0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3,500 0 13,5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37,5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50,068 55,749 64,213 87,211 67,5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

절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4,375천원

○ 사업내용 : 검진 시기별 영유아 대상 문진 및 진찰, 신체계측, 발달평가 및 상담, 건강교육 및 상담, 구강검진 실시

시행주체 : 사하구

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

○ 사업위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
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

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

○ 추진경위 : 07년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계획 발표 후 건강보험적용자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

08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

10년 42~48개월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추가

12년 66~71개월 건강검진 추가

○ 추진계획 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수행

영유아 건강검진 사업홍보 및 대상자 수검 독려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4,375 0 4,375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3,500 0 3,5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875 0 875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4,375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5,190 5,460 5,890 4,375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1.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 판정

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
2.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,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

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10,000천원

○ 사업내용 : 1인당 최고 40만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
시행주체 : 사하구

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상 '심화평가권고'해당

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50%이하 가구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및 부산 소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료기관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(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둥)

○ 추진경위 : 19년부터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의 '심화평가권고' 대상자 중

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%이하인 자 대상으로 지원대상 확대

○ 추진계획 :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자료(영유아 정밀진단비지원 대상자명단) 확인
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

지원 대상자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등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0,000 0 10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8,000 0 8,0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2,000 0 2,0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3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1,630 1,630 4,200 9,513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사업홍보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1,250 천원

○ 사업내용 :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물(품) 제작

시행주체 : 사하구

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관내 주민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보건소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
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(건강검진) 및 동 시행령 제 24조

의료급여법 제 14조(건강검진)

○ 추진경위 :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

○ 추진계획 : 건강검진 홍보물 활용을 통한 사업홍보 및 안내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,250 0 1,25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,000 0 1,0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250 0 25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,25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1,249 1,250 1,25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구강보건실 운영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구강보건실의 원활한 운영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(영유아, 미취학, 초등학교, 임산부, 경로당, 장애인시설 등)

○ 사업내용 : 구강상담 및 구강보건교육, 예방처치 등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구비 100%

○ 사업위치 :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구강보건법, 지역보건법

○ 추진경위 : -

○ 추진계획 : 기간 : 2019.01 ~ 2023.12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,250 0 1,25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1,250 0 1,25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16,970 17,845 1,250 1,250 1,125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아동(학생) 치과주치의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아우식

유병률을 낮추고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초등학교 5학년 학생

○ 사업내용 : - 구강검진 : 문진, 치면세균막(PHP) 검사, 방사선사진 촬영

- 구강보건교육 : 구강위생관리, 바른식습관, 불소이용, 금연/절주, 칫솔질/치실질

- 예방처치 : 전문가 구강위생관리, 불소도포, 치아홈메우기, 치석제거

- 구강질환 치료(저소득층 아동) : 충전, 신경치료, 발치 등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시비 50%, 구비 50%

○ 사업위치 : 관내 치과의원 연계 시술비 지원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구강보건법 제7조, 학교보건법 제7조,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

○ 추진경위 : 충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구강건강관리 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이 구강건강증진대상이

됨으로써 사업량 증가

○ 추진계획 : 2020. 03 ~ 2020. 11.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32,000 0 32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6,000 0 16,0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16,000 0 16,00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9,000 29,520 32,000 36,800 5,705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노인 의치보철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치(틀니)를 보급하

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

- 만 65세 이상 노인

- 만 50세 이상 장애인

○ 사업내용 : 완전의치(틀니)·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용 등 지원

○ 지원형태 : 자치단체보조

○ 지원조건 : 시비 50%, 구비 50%

○ 사업위치 : 관내 치과의원 연계 시술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구강보건법 제3조, 제6조, 제7조

○ 추진경위 :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문제가

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며,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강위생관리 능력이 저하된 장애인의 구

강 내 문제는 비장애인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막중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

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

○ 추진계획 : 기간 : 2020. 03. ~ 2020. 11.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60,000 0 60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30,000 0 30,0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30,000 0 30,00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42,866 37,018 59,456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물리치료실 운영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층 건강증진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물리치료실 인부사역, 물리치료실 의약품 구입 등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구비100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보건소 물리치료실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3,700 0 3,7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3,700 0 3,70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,5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20,195 20,359 21,935 19,402 18,874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장기간 치료와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희귀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

○ 사업내용 :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비50%, 시비50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687,840 0 687,84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343,920 0 343,92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343,920 0 343,92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687,84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500,000 1,111,852 647,840 687,840 830,0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치매안심센터 운영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제시 및 차질없는 이행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치매안심센터 운영

운영면적 : 540제곱미터 이상

운영인력 : 27명 내외

○ 사업내용 : - 치매조기검진, 진단검진, 감별검사 등 검진사업 실시

- 치매 어르신 전담 코디네이터를 1:1로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관리

- 치매환자 인지재할 프로그램, 교육·상담, 송영서비스 등 낮시간 보호

-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카페 운영 등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 80%, 시 10%, 구 10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치매안심센터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치매관리법(대통령 공약사항)

○ 추진경위 :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

○ 추진계획 : 2020.3월 신평 제 2청사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502,070 0 502,07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401,656 0 401,656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50,207 0 50,207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50,207 0 50,207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81,354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14,904 106,176 616,062 391,178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치매치료관리비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한 의료 형평성 제고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2020년 사업비 216,000천원

○ 사업내용 :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자 치매약제비등 본인 부담금 지원

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

금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을 지원함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50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치매안심센터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치매관리법 제12조,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

○ 추진경위 :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

○ 추진계획 :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

치매치료관리비지원 접수 선정 및 대상자 관리

예산 집행 점검 및 조정

치매관리비 예탁금 지급 관리업무 등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16,000 0 216,0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108,000 0 108,00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08,000 0 108,0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08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200,292 142,200 126,370 183,000 216,0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

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-피후견인 2명, 공공후견인 2명

○ 사업내용 : -후견심판 청구

-공공후견인 교육

-공공후견인 활동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 80%, 시 10%, 구 10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치매안심센터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-민법 제12조(한정후견개시의 심판), 제14조의2(특정후견의 심판)

-치매관리법 제12조의3

○ 추진경위 :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

○ 추진계획 : 공공후견인 및 피 후견자 발굴 확대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,700 0 2,7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2,160 0 2,16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270 0 27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270 0 27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,7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0 915 2,7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 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한방치매사업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한방치매 대상자 22명

○ 사업내용 :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 대상 6개월간 한약, 약침, 침치료를 무료로 지원

○ 지원형태 : 민간보조

○ 지원조건 : 시 100%

○ 사업위치 : 관내 한방치매예방 지정한의원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건강정책과-1573 (2019.1.23.)

○ 추진경위 : -시 사업 추진

○ 추진계획 : 대상자 모집 후 지정한의원 인지검사 실시

한의원 배정(대상자 의사 고려)

한방치매사업(6개월 한약 투약, 주2회 이상 침 치료, 주1회 약침)

결과 평가(치료 종결 후 인지검사, 통계 분석, 보고서 제출)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8,500 0 8,50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8,500 0 8,50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0 0 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7,000 8,000 8,000 14,800 17,60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기타 기타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 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인력운영비(건강증진과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준 향상 도모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296,651천원

○ 사업내용 :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방문6, 영양1, 금연1) 인력운영비(수당 등)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과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11조
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

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연초 성과계획서 작성

연중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

연말 사업 성과 평가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96,651 0 296,651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296,651 0 296,651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48,327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111,450 27,354 229,826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기타 기타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 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인력운영비(통합건강증진사업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보건소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90,508 0 190,508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95,254 0 95,254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47,627 0 47,627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47,627 0 47,627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50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327,100 143,674 203,530 225,321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기타 기타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 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인력운영비(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(지원)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지역사회중심 금연환경조성 - 법령이행 실태점검, 지자체 금연 조례 제정

지역사회중심 포괄적 금연 사업 추진

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하신중앙로 185(신평동)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, 제9조

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

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금연환경 조성 및 조례 지정

법령이행 실태점검

금연클리닉 운영 확대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75,120 0 75,12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37,560 0 37,56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18,780 0 18,78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18,780 0 18,780

지방채 0 0 0

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1,26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45,618 66,187 86,996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기타 기타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 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인력운영비(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주도적 건강마을 실현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지상 3,4층 797㎡

○ 사업내용 : 걷기특화사업, 만성질환관리, 신체활동,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, 주민건강동아리 운영 등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공모사업

○ 사업위치 : 다대행정복지타운 내 3, 4층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

○ 추진경위 : 2019년 공모사업

○ 추진계획 : 2021년 1월 개소

2021년 1~12월 사업 운영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09,230 0 109,23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109,230 0 109,230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54,615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기타 기타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 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인력운영비(방문건강관리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,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 50%, 시 25%, 구 25%

○ 사업위치 :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11조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방문건강관리 지역 담당제 운영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29,252 0 29,252

국고보조금 14,626 0 14,626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7,313 0 7,313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7,313 0 7,313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0,00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284,943 323,431 76,255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기타 기타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 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인력운영비(구강보건사업(인건비)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구강보건실의 원활한 운영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(영유아, 미취학, 초등학교, 경로당, 장애인시설 등)

○ 사업내용 : 구강보건사업의 상시·지속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구비 100%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

○ 시행주체 : 사하구

○ 추진근거 : 구강보건법, 지역보건법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16,703 0 16,703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16,703 0 16,703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4,184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23,126 30,680 6,165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기타 기타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 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인력운영비(치매안심센터 운영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치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체계 구축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 치매안심센터 운영 : 449.97m2 (실버힐링센터 내 2,3층 사용)

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0명

○ 사업내용 : 치매상담, 조기검진 및 등록,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, 가족프로그램 운영, 인식개선 및 교육 등

기본 업무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 기80%, 시10%, 구10%

○ 사업위치 : 부산 사하구 까치고개로 50-10, 실버힐링센터 내 2,3층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 치매관리법 제3조 (국가 등의 의무)

『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』지침 :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-458(2017.10.20.)호

○ 추진경위 :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ㅣ매안심센터 운영

○ 추진계획 : 2020.3월 신평제2청사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757,930 0 757,930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606,344 0 606,344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75,793 0 75,793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75,793 0 75,793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189,490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0 241,810 439,666 670,955

(단위:천원)



회계연도 : 2021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기타 기타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 단위사업 : 기본경비

기본경비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부서운영 경비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 :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, 직원 급량비 등

부서운영업무추진비

자산및물품 등

○ 지원형태 :

○ 지원조건 :

○ 사업위치 : 사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
○ 시행주체 :

○ 추진근거 :

○ 추진경위 :

○ 추진계획 : 기간 : 2021.01.~2025.12.

(단위:천원)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

계 82,824 0 82,824

국고보조금 0 0 0

균특보조금 0 0 0

기금보조금 0 0 0

특별교부세 0 0 0

소방안전교부세 0 0 0

시도비 0 0 0

특별교부금 0 0 0

시군구비 82,824 0 82,824

지방채 0 0 0

□ 월별배정액

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21,758 0 0 0 0 0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0 0 0 0 0 0

(단위:천원)

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2016 2017 2018 2019 2020

0 9,168 19,702 22,544 50,874

(단위:천원)


